
[별표 1] <신설 2016. 7. 19.>

기상특보 발효 시 유ㆍ도선의 운항 허용 기준 및 절차(제7조 관련)

1. 운항 허용 기준

가. 공통기준

1) 관할관청은 기상특보 발효 시 실제 기상상황을 종합 판단하여 유ㆍ도선의

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운항을 허용하여야 한다.

2) 관할관청은 기상상황으로 시정(視程)이 1 km 미만인 경우에는 운항을 허용

할 수 없다.

나. 기상특보별 세부기준

1) 호우, 폭풍해일, 강풍, 풍랑 주의보가 발표된 경우: 유ㆍ도선 운항로의 실제

기상상황이 다음의 유ㆍ도선 규모별 풍속 기준 또는 파고 기준 중 어느 하

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유ㆍ도선의 운항을 허용하지 아니한다.

구 분 10톤 미만
10톤 이상～ 30
톤 미만

30톤 이상～ 100
톤 미만

100톤 이상

풍속 기준 10㎧ 이상 10㎧ 이상 12㎧ 이상 14㎧ 이상

파고 기준 1.5m 이상 2m 이상 2.5m 이상 2.5m 이상

2) 한파 주의보가 발표된 경우: 유ㆍ도선 운항로가 결빙된 경우 운항을 허용하

지 아니한다. 다만, 쇄빙선 또는 예인선 등을 이용하여 결빙을 제거한 경우

운항로의 안전운항 상태를 확인한 후 강선(鋼船)에 한정하여 운항을 허용할

수 있다.

3) 대설, 황사, 건조, 폭염 주의보가 발표된 경우: 시정 등 실제 기상상황을 종

합 판단하여 운항을 허용한다.

2. 운항 허용 절차: 다음 각 목의 절차에 따른다.

가. 기상상태 판단: 현장 확인

나. 운항 허용ㆍ통제 여부 통보: 구두, 유선 또는 공문

다. 운항 통제 이행 여부 확인: 현장 확인

라. 운항 통제 해제: 기상특보 확인


